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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집에 대하여 1 - 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자료집의 평가

작성 목적

   2014년도(헤이세이 26년도)부터 내각관방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위탁에 의해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위탁 업무에서 수집된 자료는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설치한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내의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또한 자료 
조사 보고서가 공표되어 있다.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는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인데 자료 이미지(PDF 파일)와 자료 
개요, 내용 견본(관련 부분 발췌) 및 속성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편 자료 조사 보고서는 2019년도판(헤이세이 31년도판)
으로 총괄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수집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을 시대 구분을 설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주제에 따른 해설과 자료 소개가 있으나 자료 자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자료 이미지를 완전히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사 연구 및 다케시마에 대한 이해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한 자료 조사의 성과를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주제별로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고 
해설이 포함된 형태로 자료 이미지 전체 또는 다케시마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 이 자료집이다.
   자료집을 작성할 때에는 자료 조사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설치한 연구위원회(멤버는 오른쪽에 기재)의 감수를 
받았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각각 소장기관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고 있다. 공개에 협력해 주신 
관계 기관 및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자료 수록 방침

　해당 자료가 장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를 수록하였고, 

페이지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만을 수록하였다. 자료 이미지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크기로 게재하고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후)의 텍스트를 ‘내용 견본’으로서 입력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에는 구자체는 기본적으로 신자체로 

치환(島根縣→島根県(시마네현) 등)하였고 판독이 곤란한 
문자는 ■으로 표시했으며 명확한 오자나 오기를 그대로 

입력한 부분에는 ‘(원문 그대로)’를 넣었다. 생략 부분에는 

‘(생략)’을 넣었다.

연구 위원회 위원

위원

전 도카이대학 법학부 교수

쓰카모토 다카시(塚本 孝)

위원

간사이대학 법학부 교수

나카노 데쓰야(中野 徹也)

위원

일반사단법인 일본안전보장전략연구소 이사장

다카이 스스무(髙井 晉)(좌장)

※좌장 이하 일본어 50음순

위원 나가시마 히로키(永島 広紀)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교수

자료집의 평가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 영토를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연합국, 특히 

미국 및 영국이, 일본이 포기하는 조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지 않고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일본이 계속 보유하는 섬으로 최종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일본 주변 도서에 대해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으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의견이 일치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미영 공동 초안 작성 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정을 건의하며 조선에 포함될 섬으로 다케시마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으며, 또 이 사실이 조약 채택 후 다시 한국 정부에 통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01 02

（1）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시대 구분 설정

   에도 시대(1603~1868)에 요나고 주민(오오야(大谷) 

가문,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도항했는데 그 도중에 다케시마에서 어렵에 

종사하였다. 울릉도 도항은 1618년(겐와 4년)에 시작되어

(1625년이라는 설도 있음) 1696년(겐로쿠 9년), 이른바 

겐로쿠 다케시마 잇켄(一件)으로 끝을 맺었으나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 다시 다케시마를 이용하는 것이 

활발해졌고 1905년에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隠岐島司)의 
소관으로 삼았다. 그 후 시마네현은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해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시마네현 지사의 허가 

어업으로 하고 적격자를 선정해 감찰을 주고 관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해 행정권 등을 

행사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등의 행사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1952년(쇼와 

27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그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으며 1954년(쇼와 29년) 이후 

다케시마를 실력 행사로 점거해 지금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서는 에도 시대를 ‘시대 

구분 I’, 메이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를 ‘시대 

구분 II’,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무렵까지를 ‘시대 구분 III’,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표면화되어 가는 시기를 ‘시대 구분 IV’로 

설정하고 있다(다음 페이지에 시대 구분과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요 사건).

（2）자료집의 평가

   이 『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vol.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과 연합국의 인식』은 1951년 9

월에 서명된 연합국과 일본국 간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협상 과정에 관한 문서를 게재하고 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 미국 및 영국이 작성한 조약 

초안과, 초안 작성 과정에서 미국 및 영국의 방침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미국 및 영국이 양국 공동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개최한 1951년 4~5월의 사무 레벨 협의 

관련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1951년 6월의 개정 미영 

공동 초안(10페이지 참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하여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집의 평가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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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막부 출범

1603년
게이초 8년

쇄국령

1633년
간에이 10년

1868년
게이오 3년

1868년
메이지 원년

1871년
메이지 4년

왕정 복고 
대호령

메이지 
정부 수립

번(藩)을 
폐지하고 
현(県)을 설치

1904년 2월 8일
메이지 37년

일러 전쟁 
개전

1905년 9월 5일
메이지 38년

일러 전쟁 종결

1939년
쇼와 14년

제2차 세계 대전 개전

1950년 6월
쇼와 25년

한국 전쟁 발발

1951년 9월
쇼와 26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45년 8월
쇼와 20년

포츠담 선언 수락
: 종전

다케시마를 둘러싼 동향

중
앙

지
방

1900년(메이지 33년)에도 시대 1905년(메이지 38년) 1945년(쇼와 20년) 195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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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울릉도에서 벌목과 어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케시마도 이용되게 됨

오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은 다케시마에서의 
사업에 대해 막부 최고 
관직인 로주(老中)의 
비공식적인 승낙을 얻음

다케시마에서도 막부 공인하에 도항, 
강치잡이, 전복 채취 등이 이루어짐

강치 어업자가 관유지 
사용 청원을 시마네현에 
제출(대략 5년마다 계속)

1906년-

오오야 가문이 울릉도에서 조우한 
조선인 2명을 데리고 돌아옴

1693년

막부가 오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울릉도 도항 허가

1618년(1625년)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

1696년

다케시마의 명칭을 정하고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

1905년 1월 28일

오사카 광산 감독국이 
신청자에게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권을 허가

1939년 6월 6일

포츠담 선언 수락
1945년 8월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의 명칭과 
소관을 고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관유지 대장에 등록

1905년 5월

1849년

시마네현이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외 3명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 감찰 1장 교부

1905년 6월 5일

강치 어업자에게 관유지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

1906년-

시마네현의 허가하에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 해조와 조개류 채취 등이 
이루어짐

다케시마에서 여러 사업자에 
의해 강치잡이 등이 이루어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우리들(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됨

항복 문서 조인
일본 선박의 이동 금지
(SCAPIN-1)

1945년 9월 2일

각종 제한

GHQ 설치
1945년 10월 2일

다케시마를 극동 공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

1947년 9월

다케시마를 폭격 
연습장으로 재지정

1951년 7월

일한 정부 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표면화됨

1952년 1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1954년 9월 25일

점령하에서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이동이 

크게 제한됨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행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외 일부 도서로 

한정되어 다케시마를 포함한 영역이 

제외됨(SCAPIN-677 등)

다케시마 도항을 
명목으로 울릉도에 
도항한 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발생

프랑스의 포경선이 
다케시마를 ‘발견’. 
서양에서 리앙쿠르 
바위로 불리게 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이 본격적으로 진행

1951년 3월-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킴. 일본 외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은 이 선언에 대해 공해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일본은 다케시마에 관한 한국의 요구에 

강력히 항의. (1952년 1월 28일)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의 일부로서 포기할 

도서에 다케시마

(Dokdo)를 추가할 것을 

미국에 요구

1951년 7월 19일여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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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1951년 9월 8일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거부

1951년 8월 10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1952년 4월 28일

1953년 7월 12일-

순시선에 대한 총격 등 
사건 발생
한국인이 불법으로 상륙해 

있던 다케시마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총격과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

1954년 6월 11일

이후 다케시마가 

한국에 불법 점거됨

이후 1962년, 2012년 8

월에 제안. 한국은 모두 

거부함

각종 제한 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점령하에서의 각종 제한도 해제됨. 단, 

다케시마는 일미 안보조약에 근거해 폭격 

훈련 구역으로 다시 지정되었다가(1952년 7

월) 약 8개월 후에 해제됨(1953년 3월)

미국,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에 남겨졌다고 인식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의 대여를 청원

1904년 9월 29일

시대 구분 I 시대 구분 IV시대 구분 III시대 구분 II
일본인의 다케시마 이용 시마네현 편입과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 연합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취급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와 우리나라의 항의

조약 초안 작성에 참여한 
국가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공유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에 
대해 일본과 각국이 항의

※이른바 ‘러스크 서한’

자료 예:
도쿄 주재 영국 대사관의 보고(1953년)
밴 플리트 특명 대사 보고서(1954년)

1836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조선이 교섭

1693년

한국에 의한 ‘해양 주권 선언’평화조약 초안에 
대해 요구

한국이 해양경찰대를 
다케시마에 파견

나카이 요자부로 등이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 설립(등기)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가 
진행됨(경쟁 상태가 됨)

1905년1904년

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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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소련도 대일 참전 시 참가. 또한 ‘포츠담 선언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규정된 항복 문서(1945년 9월 2일)

에는 더욱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표도 서명했다.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은 1943년(쇼와 18년) 11월 미영중 정상회담의 결과 나온 성명인데 ‘일본국은 

폭력, 또는 탐욕에 의하여 일본국이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2019년도(헤이세이 31년도)) 자료 No.37

https://www.cas.go.jp/jp/ryodo/report/takeshima.html

※1

※2

※3

１　일본의 패전과 포츠담 선언 수락

　일본은 1945년(쇼와 20년) 8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항복했다. 포츠담 선언 제8항은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4

개 섬 이외의 일본 영역은 ‘우리들’(선언 서명자는 미·중

·영 대표: ※1)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전쟁 상태를 법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

２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경위

　조약 초안 작성 작업은 미국에서는 1947년(쇼와 22년)

경부터 국무부 내에서 준비 작업이 개시되어 1950년(쇼와 

25년) 이후 다른 연합국과의 의견 조율이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동아시아에서도 냉전 상황이 심각화해 1949년

(쇼와 24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듬해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등 상황이 유동화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49년 9월 미영 외무장관 회의에서 조기의 대일 강화에 

대해 논의되고 이듬해 1950년 4월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 고문으로 임명된 덜레스 전 상원의원은 강화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1） 미국 초안

　1947년 미국 국무부가 처음 작성한 초안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이 포기할 조선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정보 수집·분석을 진행한 결과 1949년 말에 

작성된 초안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역을 구성하는 도서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또한 이 초안에 대한 설명을 한 주석서

(→No.1)에는 다케시마가 1905년에 일본에 의해 정식으로, 

조선의 항의를 받지 않고 시마네현 관하에 놓인 것이 나타나 

있다. 즉, ‘카이로 선언’에서 말하는 일본이 구축되어야 할 

지역(※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쇼와 25년) 여름, 초안 전체의 재검토되면서 

일본의 영역을 열거하는 조항은 없어지고 일본에서 분리할 

영역을 규정하는 조항만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문상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이라는 규정도 없어졌다.

（2） 미국과 관계국 간의 의견 조율

　미국은 관계국과의 조약 협상에 앞서 조약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한 ‘대일 강화 7원칙’을 

극동위원회 구성국에 제시했다.

　1950년(쇼와 25년) 10월, 호주 외무부는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하고 일본의 영역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미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계속 

보유한다고 답변했는데(※3),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에 관한 

조문이 없어져도 미국이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일련의 관계국과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영국과의 

협력하에서 대일 강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미영 공동으로 대일 강화 회의를 열어 평화조약 

공동 초안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이듬해 1951년 1월경부터 

미영 간 협의를 진행했다.

　미영 양국은 협의를 위해 각각 원안을 작성해 1951년(쇼와 

26년) 3월에는 미국의, 4월에는 영국의 원안이 완성하게 

되었다(→No.3). 이 시점에서는 영토 조항의 작성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미국안은 조선, 타이완 등 일본에서 

분리될 영토만 규정한 반면 영국안은 일본을 선으로 에워싸고 

그 선 안쪽에서 일본의 주권이 계속된다고 하였다.

（３） 미영 사무 레벨 협의

　1951년(쇼와 26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에 걸쳐 미영 

사무 레벨 협의가 이루어져 공동 초안에 대해 대체로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에 의한 조선 포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 

협의에서 일치해 미국과 영국 양측의 취지가 반영된 절충안이 

되어 있다.

　즉, 5월 2일의 제7차 협의에서 영역 조항에 대해서는 일본 

영역의 범위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포기할 지역을 

규정하는 미국 초안의 구조를 취하기로 일치했다. 영국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섬의 귀속을 애매하게 하면 장래에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 귀속을 명기해야 하는 

것을 주장했으며, 그 결과 단순히 조선을 포기한다고 했던 

미국 초안의 규정에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는 문장을 추가하게 되었다(→No.6).

　이 조정 과정은 5월 3일의 미영 공동 초안(→No.7)에 

반영되었고 그 후 협의를 거쳐 6월 14일자 개정 미영 공동 

초안이 마련되면서 실질적으로 조문이 완성되었다.

 

2 자료 설명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
第二章（領域）
第二条
(a) 日本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
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
求権を放棄する。

San Francisco Peace Treaty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일문에는 ‘欝陵島(울릉도)’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鬱陵島(울릉도)’라는 한자가 사용된다.
　본문 중에서는 맥락에 따라 조문 발췌 시에만 ‘欝’자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鬱’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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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쇼와 25년) 7월
소장: 미국 국립공문서관

p.12

No.1

다케시마가 1905년에 일본에 의해 
정식으로, 조선의 항의를 받지 않고 
시마네현 관하에 놓였다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

미국 국무부에 의한 1949년 12월 29일 
작성의 미국 초안에 관한 주석서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미국 국무부의 조약 
초안 주석서

DECLASSIFIED Authority: NND913302

조선 포기만 규정하는 미국 초안과 일본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영국 초안

No.3

영국 외무성의 자료에 철자된 미국 및 
영국의 초안. 미국 초안에서는 오직 
일본에서 분리될 지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영국 초안에서는 일본의 
영역이 선으로 에워싸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일 평화조약 - 미국과 영국의 초안

p.20

1951년 (쇼와 26년) 3월 23일 (미국 초안)
1951년 (쇼와 26년) 4월 7일 (영국 초안)
소장: 영국 국립공문서관

미국 초안에 세 섬을 삽입함으로써 미영의 협의가 
타결된 것을 알 수 있는 의사록

p.32

1951년(쇼와 26년) 5월 2일
소장: 영국 국립공문서관

No.6

미영 협의 제7회 회합 의사 개요

미영 사무 레벨 협의의 최종 단계, 
1951년 5월 2일에 열린 제7회 회합의 
의사 요지. 일본의 영토에 대해 영국 
초안의 일본 영역을 선으로 에워싸는 
방식이 포기되어 일본이 포기할 
영토만을 기재하는 미국 초안의 
구조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미영 공동 초안

p.36

1951년(쇼와 26년) 5월 3일
소장: 영국 국립공문서관

No.7

영국 정부 내부 자료로 보는 미영 협의에서 작성된 공동 초안

미영 사무 레벨 협의의 최종 단계에서 
작성된 미영 공동 초안(1951년 5월 3
일자)인데 영국 정부의 내부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것. 각각의 조문이 미영 
어느 초안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또 
미국과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다. 제2장 제2조의, 
조선 포기의 부분에 대해 영국에 
이존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4） 영국의 방침

　분쟁 발생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주변 섬의 귀속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영국의 방침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 전체를 통해 견지되었다. 이는 
최근의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1947년에 개최된, 영연방 제국이 대일 강화 방침을 토의한 
캔버라 회의에서는 영국 정부가 대표단을 위해 준비한 자료에 
일본과 가까운 어떤 도서도 영유권에 문제가 남지 않도록 
영토에 관한 조항을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o.2).
　또한 1951년 4월~5월의 미영 사무 레벨 협의 직전에  
영국에서 호주로 송부된 미국 초안에 대한 영국의 의견서에는 
영국 초안이 일본 영역을 선으로 에워싸는 방식을 취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영유권 분쟁이 있는 상태가 
소련이나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를 이롭게 하지 않도록 영역에 
관한 조항은 주의 깊게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미국 초안은 
다케시마 등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상태로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영국 초안에 대해서도 일본이 포기할 
도서의 귀속에 대해 최종적인 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초안과 같은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No.4). 동 문서는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의 장래적 
취득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일본이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미영 사무 레벨 협의에 대한 최초 3일까지의 양국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영국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도서의 취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미국에 지적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No.5)
   이처럼 영국은 다케시마를 포함한 일본 주변 도서에 대해 

각 섬의 귀속보다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미영 사무 레벨 협의를 통해 조선 포기 조항에 대해서는 미국 
초안의 규정에 영국의 제안에 따라 구체적인 섬 명칭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결되었으며, 그 결과 작성된 1951년 5월 3
일의 미영 공동 초안에서는 일본 영역을 선으로 에워싸는 영국 
초안의 방식은 철회되고 다케시마는 계속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로 확정되었다.
   미영 양국은 1951년 6월 14일에 개정 미영 공동 초안을 
작성했다. 조선의 포기에 관한 문장도 약간 수정되었으나 
다케시마가 일본이 계속 보유하는 영토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5）관계국과의 협의

   1951년(쇼와 26년) 7월, 1951년 6월 14일의 개정 미영 
공동 초안은 연합국 및 한국을 포함한 기타 관계국에 
제시되어 협의에 부쳐졌으나 제2조 a항의 조선 포기 규정은 
변경되지 않고 9월 8일의 조약 서명에 이르렀다.

（6）한국으로부터의 수정 요구

   1951년 6월의 개정 미영 초안은 한국에도 제시되었는데 
한국은 1951년(쇼와 26년) 7월에 미국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개 항목에 걸친 수정을 요청하였다(→No.8).
이 한국의 수정 요구에 대해 미국은 1951년 8월 10일자로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 명의로 서한을 보내(→No.9: 이른바 
러스크 서한) 다케시마에 관한 요청에 대해서는 일본령이라는 
인식을 표명한 후 거부했다(※4).

3. 다케시마 영유 근거로서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상의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2조 a항의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을 
포기한다는 조문은 포기할 조선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은 
것, 즉 다케시마가 일본에 귀속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5).
   조약 발효 후 다케시마에서의 폭격 훈련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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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3가지 요청 중 청구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졌으며, 그 결과 초안은 수정되었다(제4조 a항 수정, b항 삽입). 즉, 한국은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다케시마에 관한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내용이 검토된 후 거부되었다.

국제법상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에서 그리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 그리고 이 방법에 의해 얻은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이 방법에 의한 해석으로는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동 제32조).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2조에서 ‘…조약의 해석 또는 실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떤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그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을 얻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된다’고 되어 있다. 단, 한국은 평화조약 체결국이 아니다.

당시 다케시마는 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2019년도(헤이세이 31년도)) 자료 No.35 

참조)

https://www.cas.go.jp/jp/ryodo/report/takeshima.html

※4

※5

※6

1950년 (쇼와 25년) 11월 20일
소장: 영국 국립공문서관

p.16

No.2

주일 영국연락공관(점령기의 
영국대사관)으로부터 본국 정부 
외무성에의 일본 영토 처분에 관한 
보고서에서 1947년의 영국 연방 
캔버라 회의 때의 자료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 이 인용 부분에서 
1947년 당시 영국이 일본에 근접하는 
섬에 대해 주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일 평화조약에 
의해 섬들의 귀속이 명확히 
처리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 11월 20일자 주일 영국연락공관으로부터 본국 
정부 외무성에의 보고

영국은 섬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1951년(쇼와 26년) 4월
소장: 미국 국립공문서관

p.30

No.5

양유찬(梁裕燦) 주미 한국대사로부터 아치슨 미국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개정 미영 공동 초안에 대한 한국의 수정 요구

1951년(쇼와 26년) 7월 19일
소장: 미국 국립공문서관

p.40

No.8

한국의 주미 대사가 한국정부로부터 
대일 평화조약 초안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를 포함한 세 가지 
수정 요구를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인해 
보낸 서한. 다케시마가 일한병합 
이전부터 한국의 일부였던 등으로 
하며 초안에 한국에 포함된 섬으로 
다케시마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1951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에 걸쳐 
워싱턴에서 열린 미영 사무 레벨 협의 
때, 최초 3일간에 제시된 미영 각각의 
입장이 정리된 자료. 영국은 도서 
귀속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미영 사무 레벨 협의에 임해 미국과 
협의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수법으로 섬 이름의 삽입을 제안한 
것을 알 수 있다.

미영 사무 레벨 협의의 중간 보고 메모
도서의 귀속에 대해 영국의 입장을 알 수있는 메모

1951년(메이지 26년) 4월 23일
소장: 호주 국립공문서관

p.26

No.4

1951년 4월 30일에 영국 
외무성으로부터 호주 외무성으로 
보낸, 미영 협의 직전의 영국 외무성의 
미국 초안에 대한 의견서. 영국 초안이 
일본 영역을 선으로 에워싸는 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로서, 영토 귀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분쟁 발생과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를 
이롭게 할 우려를 들고 미영 양측의 
초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이 보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영국 초안이 
무엇인가 적극적인 근거에 의해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하는 취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대일 평화조약 미국 초안에 관한 검토

영국이 일본이 포기한 섬의 귀속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러스크 국무 차관보로부터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 (사본)

미영 공동 초안에 대한 한국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전하는 서한 (소위 러스크 서한)

1951년 (쇼와 26년) 8월 10일
소장: 미국 국립공문서관

p.44

No.9

한국 정부에 의한 조약 초안 수정 요구 
(1951년 7월 19일(No.8), 8월 2일자)
에 대한 미국 정부의 회답. 일본이 
포기하는 조선의 일부로서 다케시마를 
명기할 것 등, 제2조 a항에 대한 
한국의 수정 요구에 대해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결코 
없다” 등으로 거부했다.

1952년 12월 4일자 주한 미국대사관발 한국외무부 
앞 구상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다시 
전한 문서

1952년(쇼와 27년) 12월 4일
소장: 미국 국립공문서관

p.50

No.10

‘한국령의 일부이다’ 다케시마 
상공에서 미군기가 폭탄을 투하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한 미국의 회답. 다케시마의 
영유 인식에 대해, 이른바 ‘러스크 
서한’(→No.9) 대로라고 구상서로 
회답하고 있다.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미
국

일
본

영
국(

영
연
방)

한
국

1949년(쇼와 24년) 1950년(쇼와 25년) 1951년(쇼와 26년) 1952년(쇼와 27년)1945년(쇼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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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한국 전쟁 발발
1950년 6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1952년 4월 28일

미국 초안
1949년 11월 2일

강화를 위해 활동
1950년 4월

J. F. 덜레스가 국무장관 
고문으로 임명되어 강화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함

대일 강화 7원칙
1950년 9월 11일-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요점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해 
극동위원회 구성국에 제시

준비 작업 개시
1947년경

미국 국무부 내에서 평화조약 
초안 작성을 위한 준비가 시작됨

수록 자료No.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과 다케시마의 취급

포츠담 선언 수락, 
각종 제한

각종 제한 해제

1949년 11월 시볼드 주일 
정치고문 대리가 
다케시마에 대한 의견서를 
전보(14일)와 문서(19일자)
로 국무장관 앞으로 송부

국무부가 초안을 작성. 
일본이 보유할 섬들이 
열거되며 일본이 포기할 
조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1951년 4월 23일
영국은 영국 초안이 일본의 
영역을 선으로 에워싸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로 영토 귀속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의 
분쟁 발생과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를 이롭게 할 우려를 들며 
미영 양측의 초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 초안
1949년 12월 29일

국무부가 초안을 작성. 일본이 
보유할 섬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었다. 이 초안의 
주석서에서는 다케시마를 다른 
나라로부터 영유 주장을 받은 
적이 없는 일본 영토로 
나타내고 있다.

No.1

미국 초안 
1950년 8월 7일

※간소화

캔버라 회의
1947년 8월 26일-9월 2일 No.2

영연방 제국이 대일 강화 조약에 관한 
방침을 토의. 영국은 일본과 가까운 
어떤 도서도 영유권에 문제가 남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문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다.

No.4

영국이 제안
1951년 4월 No.5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이 포기할 조선에 
속하는 섬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미영 사무 레벨 협의에 임해, 
미국과 협의하면서 조선에 속하는 섬의 
이름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호주가 질문
1950년 10월 19일

답변을 영국과 공유

대일 강화 7원칙에 대해 미국에 
질문. 구 일본령의 처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요구

초안 전체의 구성이 
재검토되어 일본에서 분리될 
영역만을 규정하는 구조가 
되었다. 조문상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이라는 규정도 없어졌다.

미국 초안
1951년 3월 23일

포기할 조선에 관한 조항이 
‘일본은 조선, 타이완 및 
펑후제도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규정되었다.

No.3

No.6

제7차 협의(5월 2일)에서 일본 영토에 
대해 일본의 영역을 선으로 에워싸는 
영국 초안의 방식이 포기되고 일본이 
포기할 영토만 기재하는 미국 초안의 
구조를 취하기로 미영이 일치. 그것을 
바탕으로 도서의 귀속을 명확화하기 
위해 일본이 포기할 조선의 섬을 
명기하기로 합의

미영 사무 레벨 협의
1951년 4월 25-5월 4일

미영 공동 초안이 개정되어 제2조 (a)에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조약 서명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개정 미영 공동 초안
1951년 6월 14일

No.7

영역 조항에 대해 영국 초안(일본을 
선으로 에워싸는 방식, 다케시마를 선 
밖에 둠)은 철회되고 제2장 영역 제2
조에서 ‘일본은 조선(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 [타이완 및 펑후 제도]
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라고 규정되었다.

미영 공동 초안
1951년 5월 3일 No.10

 ‘한국령의 일부’인 다케시마 상공에서 
미군기가 폭탄을 투하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에 관한 한국 정부의 1952년 
11월 10일자 항의에 대해 미국 정부는 
다케시마의 영유 인식은 이른바 
‘러스크 서한’(→No.9)과 같다고 답변함

러스크 서한을 재통지
1952년 12월 4일

한국 정부가 초안 수정을 요구
1951년 7월 19일, 8월 2일 No.8

개정 미영 공동 초안에 대해 조선 포기에 관한 
조항에 ‘독도’(다케시마임)와 ‘파랑도’를 추가할 것을 
요구

한국에 의한 ‘해양 주권 선언’
1952년 1월 18일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킴. 일본을 포함한 
각국이 해양의 자유에 반한다며 해당 라인의 설정에 
대해 항의했으며, 일본은 해당 라인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항의함(4페이지 참조)

No.9

한국의 요구를 거부
1951년 8월 10일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답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독도에 관한 
요구를 거부하였다(이른바 ‘러스크 서한’. 동 
서한에서 ‘파랑도’에 관한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1951년(쇼와 26년) 7월, 개정 미영 
초안은 연합국 및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에 제시되어 협의에 부쳐졌으나 
제2조 a항의 조선 포기 규정은 변경되지 
않고 채택되었다.

※미국은 7월 19일의 한국의 요구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결과 ‘독도’와 ‘파랑도’를 특정하지 못했으나 8
월 2일의 주미 한국 대사 서한에 ‘독도’의 위도와 
경도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특정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일련의 관계국과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영국과의 협력하에서 대일 
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공동 초안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1951년 1
월경부터 미영 간에서 협의를 진행하였다.

SCAPIN-677 등(4페이지 참조) 폭격 훈련 구역으로 
재지정

①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

②한국의 요구와 미국의 답변
호주의 질문에 답변
1950년 10월 24일

다케시마는 예로부터 일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본이 
계속 보유할 섬이라고 답변함

영국 초안
1951년 4월 7일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선으로 에워싸고 오키와 
다케시마 사이에 그 선을 그음

No.3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회부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